
[기자회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위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한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비용 1조 500억 원 책임져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통
상자원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부실하고 위법하게 수명연장한 월성 1호기로 손실을 일으킨 한국수
력원자력(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데 적반하장이다.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 가동하면서 발생한 적자 약 3,200억 원(2013~2017년 적자비용)과 수
명연장 추진에 투여된 7,277억 원까지 총 1조 500억 원 가량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잘못된 판단
으로 발생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원은 이것부터 감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것부터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983년에 가동된 월성원전 1호기는 세계 원전들 중 10%도 안 되는 중수로 노형에다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안전기준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노후원전이었고, 수명만료 전부터 핵심 주기기인 원자
로 압력관에 문제가 있었던 원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 인허가 신청을 하기도 전에 자체 판단으로 사
실상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로 압력관 교체작업을 추진하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집행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해야 하
는 원자력안전법을 따르지 않았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안전기준 조차도 반영하지 않아 안전설비 
보강은 부실했다. 결국,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법원은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내



렸다.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 때문인지 월성원전 1호기는 가동 중에 자주 멈춰서 2016년에는 이용률이 
53.3%밖에 되지 않았고 발전단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균 원전 판매단가의 2배를 훌쩍 넘기
기도 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원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월성 1호기는 폐쇄하기 전까지 10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월성1호기 발전단가 및 판매단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간 매년 적게는 700억 
원에서 많게는 1,572억 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여 총 8,799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 
10년간 월성원전 1호기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 당 53.55~122.82원인데 원전 판매단가는 
35.56~69.02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발생한 월성원전 1호기 적자만도 약 8천800
억 원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지속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원자력안전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무리하게 수천억 원을 들여 설비개선을 추진한 결과, 행정법원에서 수
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폐쇄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 이익을 내지도 못하고 수천억 원
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 전에 수천억 원의 수명연장 설비 개선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
가?
원자력안전법을 지키지 않고 설비개선한 자가 누구인가?
수명연장하면 이익이 날 거라는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고소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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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월성1호기 발전단가 및 판매단가



#별첨 2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과

기 간 내 용

1982.11 월성1호기 최초 임계 운전(설계수명 기간 개시일)

1983.4 상업운전 개시
2009.4 ~ 2011.7 한수원, 노후설비 개선에 5,600억원 투입

20019.12 한수원,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 신청
2009.12~ 2014.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검사

2010.12 원자력안전위원회, 서류적합성 심사완료(적합) 및 심사 착수
2012.11 월성 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 가동중단

2014.10 KINS,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적합)

2015.2.27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표결로 허가
2015.5.18 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2015.6.23 한수원, 월성 1호기 운전 재개

2017.2.7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2018.6.16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2019.12.24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최종 결정


